
충 류시  ㆍ운 기준( 30 5 )

1. 기준

  가. 충 류시  는 배 역에  발생   는 사고 출 , 기우

 등  , 류  연계처리, 지역  특  고 하여 하여야 한다.

  나. 충 류시  시 , 협잡 거시 , 류시 , 배출 및 송시 , 

시  등  한다.

  다. 충 류시  사고 출  토양 염방지를 하여 누 가 발생 지 않는 

어야 한다.

  라. 시  배 역내에  발생   는 사고 출 , 기우  등  충

류시     도  하여야 한다.

  마. 시  또는 협잡 거시 에 사고 출 , 기우  등   및 질  

상징후를 상시 ․감시할  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
  바. 류시  사고 출  하천 직  차단 및 강우 시 비 염 감 기능  

갖추어야 한다. 다만, 비 염 감시  어 는 경우에는 사고 출  

류기능만 갖출  다.

  사. 류시  상 배 역에  발생   는 사고 출 , 기우  등  안

 류할  는  및 용량  갖추어야 한다.

  아. 류시  사고 출 , 기우  등  류  해 바닥에 퇴  퇴  

처리․ 거를 한 시  및 를 갖추어야 한다.

  . 배출 및 송시  사고 출 , 기우  배출, 송 또는 연계처리를 신

하게 행할  어야 한다.

  차. 시  환기시 , 실시간 운 리시  등  한 시 운 에 필요한 

시  한다.

2. 운 기준

  가. 담 리  지 하여 시  효  리하여야 한다.

  나. 담 리  사고발생 시 질 염 질, 해화학 질 등  포함  사고 출

 하천 직  차단할  도  신  하여야 한다.

  다. 평상시 기우  처리를 한 비 염 감시  운  중 라도 사고 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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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할  도  운 하여야 한다.

  라. 시에 발생하는 사고 출  및 기우 를 효과  리하기 해 

시  또는 협잡 거시  내 질  상시 ㆍ감시하여야 한다.

  마. 청천 시, 강우 시, 사고 출  발생 시 류 등에 한 계획  립하고 운

에 반 하여야 한다.

  바. 지역여건  고 하여 목 처리 준  하고, 류시 에  사고 출  

또는 기우  등  질검사를 실시하여 배출, 송 및 연계처리 등  처리방

법  결 한다.

  사. 시  운 리 및 질 에 한 사항  기 하고 1 간 보 하여야 한

다.

  아. 충 류시  연계처리하는 하 ㆍ폐  처리시  운  등에게 운  하

게 할  다.

3. 1호 및 2호에  한 사항 에 충 류시  ㆍ운  등에 하여 필

요한 사항  환경 장  하여 고시한다.


